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6. 6. 30.(화) 11:00

 (지면) 2026. 7. 1.(수) 조간
배포 2026. 6. 30.(화) 06:00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오는 7월 1일(수)부터 ˊ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ˊ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상특보나 승선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매년 충돌·전복·좌초 등 어선사고로 인해 100여 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알리기 위해 해양경찰

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업인 설명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

국 수협위판장 등에서 적극 홍보해 왔다. 아울러, 어업인의 구명조끼 착용

률을 높이기 위해 착용감이 좋고 조업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어

선원 전체에 보급한 바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업 중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가 보급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등 어업인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라며,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을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으로 인식하고 반드시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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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강은 (051-773-5526)


